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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: 2023. 10. 5.( ) 11:00 (10. 6.( ) ) 배포 목 / : 2023. 10. 5.( )
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
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- , , 

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( )는 ｢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｣

이하 특별법( “ ”)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

지대를 해소하고,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｢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

보완방안 을 발표하였다.｣

ㅇ  특별법 시행(6.1) 이후  개월4 간 건6,063 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

되었으며,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(HUG) 를 활용

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 의 일상회복을 적극 

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. ,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, 절차상 

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. ,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

하였다.

우선, □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

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,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

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. 시행(10.6. )

소득 천만원    * ( ) 7 → 억원 보증금 억1.3 / ( ) 3 → 억원 대출액 억5 / ( ) 2.4 → 억원4

ㅇ 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

우선 공급 시세 수준 최장 년 거주( 30%~50% , 20 )하며,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·

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 시세 수준 최장 ( 30% , 

년 거주2 )를 지원한다.

□ 아울러,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( , 

반환청구소송) 공인중개사에 대한 , 손해배상청구 등 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 

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·지원 인당 만원 한도( 250 )한다.

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   * ·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, 

ㅇ 특히 ,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 

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

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 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(

상속재산관리인 보수)을 지원한다.

그 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   * ·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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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, □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

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,

ㅇ 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 결정문 분실 등 ·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

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. , 

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.

□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“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

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 를 결정하는 한편,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

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” .

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 장 이장원 (044-201-5232)

총괄 < >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(044-201-5233)

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전성배 (044-201-3337)

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현 (044-201-3339)

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도곤 (044-201-4530)

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(044-201-4479)

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센터장 이용승 (02-6021-8780)

전세사기피해자경 공매지원센터· 담당자 팀  장 최우석 (02-6021-87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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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

11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

(1)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

현행( )

    * 소득 천만원 보증금 억원 대출액 한도 억원 금리 대( ) 7 / ( ) 3 / ( ) 2.4 / ( ) 1~2%

ㅇ

개선( )

소득 천만원    * ( ) 7 → 억원 보증금 억1.3 / ( ) 3 → 억원 대출액 억5 / ( ) 2.4 → 억원4  

※ 신규 저리대출도 동일하게 소득요건 완화 보증금 대출액 한도는 유지( · )

피해자 (2)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 확대

현행( )

신탁사기 우선매수권 미부여 다가구 근생빌라 우선매수권은 부여되나 사용 곤란    * ( ) , ( · ) 

ㅇ

개선( )

기간 긴급주거 최장 년    * : ( ) 2現 → 공공임대 최장 년 비용 시세 대비 ( ) 20 / : 30~50%改

ㅇ

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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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

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(1) 소송대리 사업 신설 

현행( )

ㅇ

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 지원    * 125% 

개선( )

ㅇ

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   * · , 

(2) 사망임대인의 피해자 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

현행( )

ㅇ

【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】

계약 해지 ⇨ 임차권등기
계속 거주 시 불요( )

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
집행권원 확보( )

⇨ 강제경매

개선( )

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 민법 제 조    * , ( 1023 )

ㅇ

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   * ·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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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

(1)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

현행( ) 

ㅇ

개선( )

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능 안( ) 】

▪ (피해 접수)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, 진행상황 확인

▪ (결과 확인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) 결정문 발급, 재발급도 가능

▪ (지원방안 연계) 지자체 금융기관⋅ 등 관계기관에  결정 사실 통보

ㅇ

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(2) 회의내용 공개 및  구제절차 안내 강화

현행( )

ㅇ

부결 건 적용제외 등 건    * (‘23.9.20) 664 (9.4%), 365 (5.1%)

개선( )

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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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지원 현황 ·

피해자 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【 】

구분 위원회 처리건수
기준(9.20 ) 가결 부결 적용제외등

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7,092 6,063(85.5%) 664(9.4%) 365(5.1%)

긴급한 경 공매 유예･ 734 709 25 -

ㅇ

이의신청 인용 건 포함   * 110

ㅇ

   * 무자본갭투기 전세가율로 다주택 매수 등  : / 高 동시진행 단기간 다주택 매도 매수 등 : ･

주요 전세사기 유형별 결정건수【 총 건( 6,063 ) 】

무자본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신탁사기 대항력 악용 기타 수사개시등( )

건2,536 (41.8%) 건443 (7.3%) 건8 (0.1%) 건3,076 (50.7%)

ㅇ

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
1 인천 1,540 (25.4%) 10 충남 74
2 서울 1,442 (23.8%) 11 전북 73
3 경기 1,046 (17.2%) 12 강원 68
4 부산 847 (14.0%) 13 울산 41
5 대전 446 (7.4%) 14 세종 39
6 대구 141 15 제주 37
7 경남 81 16 광주 19
8 경북 80 17 충북 10
9 전남 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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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다세대 오피스텔
아파트 연･

립
다가구

근린
생활시설

다중
생활시설

단독 기타
사무실 등( )

1,954
(32.2%)

1,588
(26.2%)

1,322
(21.8%)

686
(11.3%)

281
(4.6%)

137
(2.3%)

40
(0.6%)

55
(1%)
단위 건* : 

ㅇ

세 미만20 세 이상20
세 미만30

세 이상30
세 미만40

세 이상40
세 미만50

세 이상50
세 미만60

세 이상60
세 미만70 세 이상70

- 1,306
(21.5%)

2,921
(48.2%)

1,031
(17.0%)

500
(8.2%)

218
(3.6%)

87
(1.4%)

단위 건* : 

ㅇ

억원 이하1 억원 초과 1
억원 이하2

억원 초과2
억원 이하3

억원 초과3
억원 이하4

억원 초과4
억원 이하5

건2,987
(49.3%)

건1,859
(30.7%)

건1,034
(17.1%)

건163
(2.7%)

건20
(0.3%)

단위 건* : 

ㅇ

ㅇ

･

ㅇ

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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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유 건수 비율( )

부
결

요건
미충족

호 1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( )･ 21(3.8%)
호2 4･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, 1(0.2%)
호3 4･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, 275(49.8%)

호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255(46.2%)
소계 - 552(100.0%)

이의신청
기각 기존 결정 유지 112

적용제외

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67(18.4%)
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6(1.6%)
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235(64.4%)
기타 경 공매 완료 년 경과 등( · 2 ) 57(15.6%)

소계 - 365(100.0%)
합계 1,029

ㅇ

【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지원방안 실적 】 기준(9.20 )

유형 지원방안
실적

건수 금액

법적 절차 지원
긴급 경 공매 유예· 건709

경 공매 대행 서비스· 건203 -
조세채권 안분 건85 -

기존 전세대출 관련
대환대출* 건391 억원593

신용정보 등록 유예 건107 억원97.59
분할상환 건24 억원20.42

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* 건83 억원118
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대출 건2 억원1

주택 매입 지원

특례보금자리론 건12 억원33.8
디딤돌대출 건6 억원10

취득세 감면 기준(8.20 ) 건16 만원2,600
재산세 감면 기준(8.20 ) 건4 만원14

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신청 건82 -
긴급주거 지원* 임시거처 제공( ) 건76 -

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* 건205 억원1.87
저소득층 신용대출 건5 만원3,700

합계 건2,010 -

특별법상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  * HUG 


